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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외부강의등의 신고 

 EDWARD 시스템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 신고 안내 

3 



Ⅰ. 외부강의등의 신고 

외부강의등의 구분 

   다수인대상 또는 회의형태의 강의, 강연, 기고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 

   의결, 자문, 학회 등 명목 불문 

외부강의등의 신고 

 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신고 

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, 자치단체, 국공립학교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 

  신고대상 제외(산하기관의 경우 제외대상이 아님) 

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외부강의등 진행 후 2일 이내  신고 

 ＞ 2일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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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외부강의등의 신고 

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

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

    ＞ 외부강의: 1시간당 100만원 

    ＞ 심의, 평가, 기고: 1회당 100만원 

    ※ 직급구분 없음 

  초과사례금 수수 시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

  해외에서 진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상한액을 적용 받지 않음 

 ＞ 단, 직무와 관련된 일반 기업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적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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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

 EDWARD 시스템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 신고 안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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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

 EDWARD 시스템 → 일반행정 → 인사 →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신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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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

추가버튼 클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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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

신고내용 작성 

① 강의상세내용 입력 
 
② 외부강의등 시행 후 2일이 지날 경우, 
    EDWARD 시스템 상 신고 불가 
 
③ 대가금액을 모를 경우, 요청기관에 
    문의하여 필히 신고내용에 포함 
 
④ 대가금액은 총액을 입력하며, 횟수 
    (시간/회)를 입력하면 시간/회당 
    금액은 자동계산 
    ※ 강의: 시간 기준 
       심의, 평가, 기고 등: 횟수 기준 
 ex] 4시간 강의, 대가금액이 40만원 
   대가금액: 400,000원(입력) 
   횟수(시간/회): 4시간(입력) 
   시간/회당 금액: 100,000원(자동계산) 
 
⑤ 증빙할 수 있는 관련 파일 첨부 
 
⑦ 저장 후 외부강의신고 버튼 클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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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

사례금 작성 예시 

예시 1) 4시간 강의를 1건 진행하고, 대가금액이 40만원인 경우 

- 대가금액: 400,000원 입력 

- 횟수(시간/회): 4시간 입력(강의형태이므로 시간기준으로 입력) 

- 시간/회당 금액: 100,000원(자동계산) 

예시 2) 4시간동안 심의/평가/자문을 1건 진행하고, 대가금액이 40만원인 경우 

- 대가금액: 400,000원 입력 

- 횟수(시간/회): 1회 입력(심의/평가/자문 등의 형태이므로 횟수기준으로 입력) 

- 시간/회당 금액: 400,000원(자동계산) 



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 

 EDWARD 시스템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 신고 안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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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WARD 시스템 → 일반행정 → 인사 →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신고 

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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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 

외부강의등 신고서 조회 후 초과사례금 신고대상 건 더블클릭 

① 기 승인 받은 외부강의 신고서 조회 
 
② 초과사례금 신고대상 건을 더블클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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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 

신고내용 작성 및 신고 

① 해당 신고내용 확인 
 
② 초과사례금여부 체크 
 
③ 초과사례금 관련 내용 작성 
 
④ 초과사례금신고 버튼 클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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